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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인도적지원에대한INGO의참여모델
—식량 분배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Ⅰ. 서론

북한은 우리의 생활과 대내외적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존재

다. 이것은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가 그런대로 무난할 때도 사실이고,

또 아주 좋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외국이 아니고 아주 특수한 관계의 이웃으로서 외국이자 동

시에 많은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부였었고 또 통합되어 다시 하나

의 공동체를 이뤄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북한이 처한 상황은 1990년대 중반부터 특히 나빠지기 시작하여 여

러 가지 이유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그

중에서도 식량난은 당장 공동체로서의 존속 요건을 훼손하고, 국가로

서의 정체성과 물리력을 유지하는데도 장애를 주고 있다. 또한 장차

우리와 공동체로 다시 통합될 경우를 생각해도, 그 공동체의 미래 구

성원들의 생산력과 창의력을 훼손하여 주권자로서 그리고 경제주체

로서의 위상을 누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로 대두한지 이미 오래다.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존엄과 질적 측면에서의 자질을 훼손하는 것으

로는 식량부족 뿐만 아니라 주민들 특히 노인이나 아동 및 유아의 질



병과 이를 치료할 의료제재의 부족 등도 있다.

반대로 한국은 자체 생산이나 의무 수입 등으로 인하여 주곡인 쌀이

남아돌아 관리 비용만 해도 매년 천문학적인 액수가 소요되고 있어 북

한과는 극한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의료기기 및 약품의 인도적 지원조차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 국내외의 각종

민간자선단체들이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정부나 준정부기관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에 주고받는 형

식과 절차 상의 이견 및 전반적인 정치군사적 대치상황에서 발생한 문

제로 인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인

도적 차원에서 지극히 안타까운 일일 뿐 아니라 남북 쌍방에 전략적

손실도 준다. 

동족에게 인도적 지원조차도 제공하기 어려워진 상황과는 대조적

으로, 한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소위‘기여외교’를 외교정책의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기여외교의 목표가 타국

및 타 국민에 대한‘기여’자체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소외“포괄적

실리외교”추구 차원의 일환으로 설정되어(청와대 2009: 12-14), 정부

는 인도적 지원조차도 보편적인 기여가 아닌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우

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자원의 확보와 연계지어,

부존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국가에‘기여외교’의 중점을 두겠

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리고 남북관계를‘특수 관계’가

아닌 일반외교관계로 보는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관에 입각해서 보

면, 대북 지원이 아무리 인도적 차원의 것이라도 경제적 실리나 정치

6 대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INGO의 참여모델

1) 대북지원에 있어서 무엇이 인도적 지원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지원된 식량의 군량미 전용’이나‘지원된 비료에서 화학물질 추출’등
에 관한 논란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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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을 계획임을 유추할 수 있다.

남북정부간의 강경대치국면이 고조되어 대화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베이스의 대북지원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현

실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기여외교’정책목표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직

접 생산하거나 수입할 능력이 부족하여 해마다 많은 국민들이 굶주리

고 심지어 죽어가는 북한의 현실을 그냥 보고 지나치기에는 어딘가 편

치 않다. 동포가 아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보편적

인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떳떳하지 못하다. 정부 일각이나 보수적 인사

들은 북한이 군량미를 비축하기 위해 식량난을 과장하는 것이니 이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한국 외무부장관 출신의 반기문

UN사무총장까지 나서 국내 보수언론을 통해“610만 명의 북한 주민

이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며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촉구하는 걸 보

면(중앙일보 2011. 8. 4), 북한의 식량난은 결코 기만이나 과장이 아니

라고 판단된다. 국제적인 비난도 있고,2) 또 현 상황이 바뀌어 동맹국

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우리에게도 참여하라고 요구할 때 주

권국가 차원의 정책노선 상 일관성과 동맹국 차원의 전략선택 사이에

서 곤란하게 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현

재대로 방치해둘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타의에 의해서라도 북한에게 식량

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전 정부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군량미로

전용되고 어뢰와 포탄으로 되돌아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2) 1997년 이후 23차례나 북한을 방문한 글린 포드 유럽의회 전 의원은 제12회 세계
한민족포럼(국제한민족재단이 주최하여 금년 6월 21-22일간 시드니에서 개최)에
서“식량지원문제에 관한 한 남한 정부의 판단이 틀렸다”며, 한국 정부가“북한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생각으로“굶주리는‘동포 아이들’을”방치하는 정책을 바
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 2011. 6. 25).



이어졌다’고 비난해온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 전반을 전환할 명분은

물론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선택할 명분조차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줄어들고, 무력충돌이 잦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심지어 전

면적인 전쟁의 발발까지도 염려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남북관

계를 호전시킬 계기를 찾아야 할 당위가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별론으로 치고, 북한은 남북관계의 악화나

단절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처럼 행동

한다. 중국의 지원이 최후의 보루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

황에서는‘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도 무색하다. 식량이나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조차도 우리 정부가 결정한다고 해

서 북한이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 가장 급박

하고 그나마 남북 양측 정부가 제공하고 수용할 명분을 찾기가 쉬우며

타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 지원-수용이니,

이 문제의 해결책부터 강구하는 것이 남북한 간의 대결현상을 개선하

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문제되는 것은‘북한이 제공된 인도적

지원 식량을 군용으로 전용한다’는 한국의 우려와 제공자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북한의 우려다. 본고는 남북 양측의 우려가 해소

될 수 있는 원만한 타협안이 도출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이 지원한 식량을 국제비정부기구

(INGOs: International Non-government Organizations)의 감독

(monitering) 하에 필요한 북한동포들에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이 방

식을 통하여, 한국은 북한이 지원받은 식량을“군용으로 전용”하는 것

을 방지하고, 북한은 한국과 기타 외국이나 외부 국가들의 연합체인

국제기구의 감독으로 인한“주권 침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

어, 협상하기에 따라서 남북한 당국 쌍방이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이

8 대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INGO의 참여모델



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간 합의와 남북간의 대치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1차 조건이

남북간의 대화라는 점을 중시한다. 따라서 남북간 합의가 가장 쉬운

부문이 식량 지원-수용이라고 설정하고, 남과 북이 모두 기존의 입장

에서 큰 일탈이 없는 정책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가능한 주제로

‘INGOs의 감독에 의한 한국의 대북식량지원’방법을 모색한다. 따라

서 먼저 북한의 식량실태에 관한 요소들을 조사하고, 다음으로는

INGOs의 역할수행을 위한 특성과 능력 및 자격을 분석하며, 마지막으

로 INGOs 등이 개입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위한 여러

대안을 비판적으로 종합한 모델을 제시한다.

Ⅱ. 북한의식량위기와외부지원문제: 실태와현황

1. 북한의식량위기실태

관찰자에 따라 북한의 식량수요나 생산량 및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냉전 종식과 더불어 공산권이 민주화

내지 자본주의화 하고, 북한의 내부소식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북한

의 식량사정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에 들면서부터 식량생산이 대

체로 감소하다가 1995년에는 대홍수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6.3퍼센

트 격감하여 식량사정이 결정타를 맞게 되었다.3) 다음에 제시되는〈표

1〉은 1995년부터 2009년에 이르는 북한의 식량 수급상태 추이를 잘

Ⅱ. 북한의 식량위기와 외부지원 문제 9

3) 1992년부터 2년간 각각 3.6%와 9%씩 감소하던 식량생산이 1994년에 약간 증산
(6.2%)되는 듯하다가 1995년에 격감하였다(통계청 2010: 26).



보여주고 있는데, 수량은 정곡기준으로 쌀, 옥수수, 콩 및 잡곡은 물론

감자를 곡물로 환산한 양까지 포함하는 것이다.4) 본 표는 한국정부기

10 대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INGO의 참여모델

〈표1〉북한의 식량수급

(단위: 만 톤)

(1) (2) (3) (4) (5) (6)
연도 식량 식량 식량 식량 쌀 옥수수

수요량 생산량 부족량 자급률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1995 534 345.1 188.9 64.6

1996 529 369.0 160.0 69.8 134.0 36.3 197.6 53.6

1997 530 348.9 181.1 65.8

1998 495 388.6 106.4 78.5

1999 504 422.2 81.8 83.8

2000 518 359.0 159.0 69.3

2001 524 394.6 129.4 75.3 168.0 42.6 158.8 40.2

2002 536 413.4 122.6 77.1 174.4 42.0 163.6 40.0

2003 542 425.3 116.7 78.5 172.0 40.4 171.0 40.2

2004 548 431.1 116.9 78.7 179.5 41.6 167.4 38.8

2005 545 453.7 91.3 83.2 202.4 44.6 163.0 35.9

2006 560 448.4 111.6 80.1 189.5 41.8 175.1 38.6

2007 543 400.5 142.5 73.8 152.7 38.1 158.7 39.6

2008 540 430.6 109.4 79.7 185.8 43.1 154.4 35.9

2009 540 410.8 192.2 76.1 191.0 46.5 130.1 31.7

연평균 134.0 75.6

출처: (1) 양운철(2010: 18) 〈그림2〉“1995년도이후북한의식량수급량추이”
(2) 통계청(2010: 26), 3-5 “식량작물생산량”
(3)=(1)-(2)
(4)=(2)÷(1)×100(%)
(5), (6) 통계청(2010: 27), 3-6 “주요곡물생산량”
*  전체곡물생산량중백분율(%)

4) 한 해의 곡물 추수기가 종류별로 달라 특정 곡물의 생산량이 같은 해의 식량으로
충당되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쌀은 특정해의 생산량이 연말부터 다음해 전반기까
지의 식량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한 해의 필요량에서 같은 해의 생산량을 빼어 식
량부족분을 추정하는 것은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양곡년도를 한국의 통계는 매년



관의 통계치에 근거한 것으로 특히 생산량 추계에서는 FAO/WFP의

추계치보다 많은데, 그 이유는 텃밭과 경사지에서 생산된 곡물 량이

후자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권태진·남민지 2011: 6).

이 표에 의하면 북한은 1995년에서 2009년까지 총 15년 동안 정곡

기준으로 연평균 130만 톤(최소 81.8만 톤에서 최대 188.9만 톤)에 이

르는 식량이 부족하여, 이를 수입이나 외부 지원으로 충당하여야 했

다. 이와 같은 식량부족이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지만,5) 특히 북

한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농업기술의 낙후가 주요 요인이라고 평

가된다. 경작 가능한 땅이 좁고, 토양이 척박하고 또 위도 상 미작에

불리하다는 것 등 북한의 농업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짐작하

기 어렵지 않으나,6)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외부의 원조나 유리한 통상

조건이 사라지면서부터 거의 고립상태에 처한 북한이 식량을 원만히

조달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WFP가 1997년 8월에 실시한 북한 어린이들의 영향상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Katona-Apte and Mokdad 1998: 1317-1318), 조사 대상

유치원과 탁아소 등이 정부가 수도권의 곡창지역에서 선정해준 것으

로 비교적 양호한 지역의 시설이었지만, 그곳의 북한 어린이들도 심각

한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5살 이하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

양부족으로 발육부진 상태에 처해 있던 것을 보면, 식량난이 홍수 이

전부터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7) 그 이후에도 식량난은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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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서 12월까지로 보나 FAO/WFP는 전년도 11월에서 당해년도 10월까지로 보
기 때문에 사실상 별 차이는 없다. 

5) 통일부에 의하면 북한 경제가 1990-96년간 연평균 4%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
였고(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7. 6. 26: 26), 1997년과 1998년에도 각각
6.5%와 0.9%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며, 1999년 남북간의 본격적인 화해와
대외여건의 개선으로 6.1%의 성장을 보였으나, 그 후 2000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31%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고, 특히 최근 2009년에는 다시 0.9%의 마이너스 성
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통계청 2010: 46).

6) 임상철(2008: 51-53)은 지구온난화가 미작 가능 경지를 북쪽으로 확대하여 북한의
미작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로 해결되지 않고 국내외정세와 기상조건 등에 따라 평균 5년을 주기

로 조금 나아지거나 더욱 악화되는 상태를 오가고 있다.8) 앞의〈표1〉

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여러 연구와 지표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난은

공산권의 붕괴와 경제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1993년부터 본격화 되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하면 북한의 식량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외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고, 1990년 중반 이후에

거의 매년 나타난 홍수와 가뭄이 이를 더욱 악화시켜온 것이라고 판단

된다.

1995년에 홍수로 인하여 최악의 상태를 맞았던 북한의 식량사정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호전이 없이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위〈표1〉에서 다뤄진 기간 중 북한의 식량자급률이 평균적으로 총

수요량의 3/4 정도에 불과하여, 결국 부족분은 수입이나 외부지원으

로 충당해야 할 입장이다. 물론 해에 따라 다소의 작황 변화는 있었는

데, 가장 좋은 경우가 1999년으로 83.2퍼센트의 자급률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2만여 톤이 부족했다. 또한 전반적인 경제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북한이 수출할 상품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외화가 부족하여 식량을 원활하게 수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

다. 작황이 가장 불량한 해에 속하는 1997년의 경우 자급률이 총 수요

량의 2/3에도 미치지 못하여 70만 톤 정도를 수입했지만(박기덕 1999:

140), 이는 부족분의 절반에도 한참 밑도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2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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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 자료들이 관점에 따라 필요한 영양 수준을 책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용
되는 수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고 또 그것이 주요 논점이 아니어서, 본고에서는
특별한 설명 없이, 각 자료와 연구가 사용한 수치를 그냥 사용하여 전반적인 식량
난에 대한 윤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8) 북한 공식 인구통계에 입각하여 북한 식량위기의 성격을 분석한 이석(2004)에 의
하면, 북한의 식량위기는 1990년대 중후반기(1994-2000년)에‘유의미한 인구변
화’를 초래했으며 적게는 25-69만 많게는 25-117만 명의 초과 사망자를 발생시켰
는데, 주로 함경남도와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지역과 서북지역에서 가장 심
각했다.



톤의 외부지원을 포함해도 식량 부족분은 87만 톤(전체 수요량의

16.4% 이상)을 초과하는 형편이었다(FAO/WFP 1997). 경제사정이 지

속적으로 어려워 부족한 식량을 수입할 수 없어서, 핵문제를 이슈화하

여 결국 한국을 포함한 관계국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왔지만, 많은 아사

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현재까지도 농업생산 능력은 거의

답보상태이고 헐벗은 산야는 홍수나 가뭄에 너무나 취약하여 북한의

식량사정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 북한에대한외부지원: 각주체의입장과지원현황

북한의 식량난은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계속되어 대체로 총 수요

량의 1/5~1/4 정도 밖에 자급자족하지 못했다. 2001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KREI 북한농업동향』은 북한이 받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9) 북한의 식량위기

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보이면서부터 각

종 국제기구와 NGOs 및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 5개국 그리고 몇

몇 유럽 국가들로부터 본격적인 식량, 육아용품, 난방용품, 의약품 및

비료 등의 대북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에 의하여 북한의 기아문제가

경감되었지만, 식량난의 구조적인 원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은 한반도에 대한 전

략적 고려, 한국 또는 북한과의 관계 및 각자 국내 정치사정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지원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각국은 능력에 따

라 그리고 북한의 행위라는 추가 변수를 고려하여 특정한 형태와 액수

상당의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였다.10) 먼저 한국에서 김대중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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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REI 북한농업동향』각호의“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과“국제사회의 대북지
원 및 교류협력”참조.

10) 이하 국제기구와 각국의 대북 지원 관련 내용 중 1990년대에 대해서는 주로 박기



1990년 말의 외환위기에 따라 IMF가 요구하는 경제개혁을 하느라 혹

독한 고생을 해가면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진력하였다. 노무현 정

부도 이 정책을 계승하였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조속한 경제회복과

정부의 적극적인 포용정책이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결실을

맺고, 남북은 많은 지원과 교류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남북정상의 약

속은 이전 정부와는 정책이나 이념의 지향이나 속성이 다른 이명박 정

부가 등장하면서부터 파기되었다. 남북 양측의 태도나 정책방향 및 조

건이 상충하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래 소위 원칙 있는 남북관계의 정립을 내세워

과거 10년간의 포용정책 기조를 버리고 모든 정책을 우편향화 하여

남북 정부간 관계는 물론 민간단체나 NGOs들의 인도적 대북지원조

차도 거의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천안함 침몰’이후

‘5·24조치’가 발표되면서 얼어붙기 시작한 남북관계는‘연평도 포

격 사건’에 따라 거의 단절되어 민간수준의 대북 지원이나 협력조차

중단되었다. 그 후 비록 실패한 것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작

업이 있었고, 발리 ARF에서 남북 고위급 회동이 이어졌으며, 한국 정

부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등의 접촉이

이뤄졌으나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최근에서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천주

교가 신청한 대북 취약계층 밀가루 지원을 허용하였다(매일경제

2011. 7.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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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1999:142-144)에서 이기해왔거나 요약한 것이고, 2000년 이후에 대해서는 주로
권태진(2010: 9-11)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 118-119, 137-142)에서 요약한
것임.

11) 민화협이 300톤 그리고 천주교가 100톤 총 400톤의 밀가루를 북한 취약계층에 지
원하겠다는 사업신청을 2011. 7. 25 통일부가 승인한다고 밝혔다(매일경제 2011.
7. 26). 이는 2010년 천안함 침몰 이후 처음으로 정부에 의해 승인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각각 동 26일과 28일 사리원시의 탁아소와 유
치원 등에 보낼 밀가루지원 사업을 승인하면서 북한에는 금강산관광사업 협의를



대체로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력이나 쌀, 비료, 의약품, 육아용품 및

난방용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품목의 생산능력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대북지원이 가능하다. 주곡인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곡물의 자급도가

매우 낮은 한국이 자체 생산품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쌀 뿐

이며, 기타 옥수수 등은 외국에서 수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12) 한국에

서는 크게 보아 이념과 지역에 따른 국가사회의 균열이 중첩되어 소위

‘보혁 양진영’으로 나뉘어 생사를 걸다시피 하는 정치갈등과 권력투

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몇 차례의 선거—지방선거

및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복지담론이 정치무대의 중심의제로 편입

되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어느 정파가 집권하더라도 대내적인 예산

소요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마당에 남북관계는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 포용정책파가 집권하느냐 그 반대파가 집권하느냐

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관

계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한 워싱턴 특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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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29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에 의
해서 거부되었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안보회의(ARF: Asian Regional Forum) 중 동 23일 남북외무장관회담 후에 나타난
이런 일련의 행위에 상당한 기대와 의미를 두고 있다.

12) 한국의 식량자급도는 매우 낮다. 1996년 현재 양곡의 자급도를 보면, 주식인 쌀과
보리의 경우가 가장 높으나 각각 90퍼센트와 75퍼센트에 미달하고, 콩은 10퍼센
트에 미달하며, 옥수수와 밀은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쌀 자급률은 1990년에
거의 109% 그리고 1997년 이후 104%를 상회—경제발달로 인한 쌀 소비의 감소에
기인하는 바도 큼—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WTO와의 협정에 따라 쌀 관세화 유
예에 대한 대가로 매년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쌀이
남아돌아 정부가 쌀 가공식품의 소비를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타의 곡물
은 국내소비에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자급률이 보리만 50%를 상회하고, 콩도
대체로 1990년대에 10% 전후이다가 2010년에는 31.7%로 올랐고, 밀은 1%에도 못
미치다가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의 효과로 1910년에 1.7%에 이르렀으며, 옥수수도
1%에 미달하고 있다. 2010년도 현재 전체 식량자급률은 54.9%이나 곡물자급률은
26.7%에 불과하여, 쌀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국내산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없다.
2010년도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참고(경향신문 2011. 7. 11).



잘 관찰한 것처럼 미국이 처음 시작한 1995년 이후 지금까지의 대북

식량지원패턴은 북한의 식량사정보다는 미북관계와 북핵문제 등에서

비롯되는 정치상황에 따라 변화해왔다.13) 부시 행정부 말기인 2008년

6월부터 1년간 총 50만 톤의 곡물을 지원할 계획 하에 다음해 3월까지

16만9천 톤은 지원되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되었

다. 2008년 말에 시작된 금융위기 해결 때문에 한반도문제가 정책 우

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이 제일 큰 원인이었고, 또 지원을 받을 주민

에 대한 직접 접근권과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시스

템의 수용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입장도 원인 중의 하나였다.14) 오

바마 정부보다 1년 여 먼저 출범한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정

책을 천명하고 미국정부와 조율해간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부시 정부의 50만 톤 중 10만 톤의 옥수수, 밀,

식용류, 콩 등을 북한 학교 및 고아원 등에 분배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

도록 위임 받았던‘조선의 기독교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

외 4개의 미국 NGOs(World Vision, Samaritan’s Purse, Mercy Corps,

Global Resource Services)는 7명의 소속 전문가를 지난 2월 중순에 북

한에 파견하여 식량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의 심

각성을 적시하여 긴급지원을 촉구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의

홍수와 혹한으로 인하여 각종 작물 수확이 심각하게 감소했고, 국제곡

물가 상승에 따라 북한은 당초 32만5천 톤의 곡물을 수입하려 했으나

20만 톤에도 훨씬 못미치는 곡물을 수입했다 한다. 또한 저체중아동

출산과 영양결핍에 의한 환자가 급증하여,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한 지원이 없으면 그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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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신모“대북식량지원 망설이는 미국”경향신문 (2011. 7. 12).
14) 이 지원에 즈음하여 미국은 북한과 식량지원에 있어서“한국어 요원을 배치하고

어느 곳이든 24시간 내에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모니터링의‘국제적 기준’에 합
의 했었다(유신모의 앞의 칼럼).



다. 미국 정부도 WFP/FAO/UNICEF 합동조사단의 특별보고서(2011.

3. 24)에 따라 긴급한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필

요시 실태조사단을 파견할 방침이었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지원이 제

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클린턴 국무장관조차도 금년 4월말 방북 후 긴

급한 대북식량지원을 권고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

고 무시함으로써 대북식량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 들어서야 정치인들이 일련의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

고, 지난 7월 27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김계관 북한외무성 제1부수상

과의 북미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북한에 대해 강한 불

신을 가지고“2008년 합의한‘국제적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모

니터링을 요구하고 있”어,15) 상당량의 식량지원이 언제 이뤄질지 속

단할 수 없다.

일본은 쌀 소비의 감소 추세와 더불어 초과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로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할 여력이 가장 크다. 그렇지만 국내외

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본격적인 식량원조를 시행하지 못했다. 일본

이 안고 있는 국제 여건은 한국과의 관계였는데, 한국정부는 장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현 상황을 일본의 지원이 무산시

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국의 지원에 선행하는 일본의 지원을 반대했

었다. 국내적 요건은 북한과에 관계에 대한 일본의 국내여론과 관련된

것으로, 일본인 납치사건과 북송 일본인들의 모국 방문 문제 등이 원

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보수층은 북한과의 수교나 식

량지원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구조가 최근까지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가운데, 잦은 정권 및 정부 교체, 동북지방의 강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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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국이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은“‘시장접근권’과‘사
후 평가’를 추가하”여 …“지원된 식량이 북한의 국가배급체계(PDS)에 흡수되지
않았는지 장마당을 비롯한 시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식량제공 전후에 취약계층의
영양상태를 각각 체크해 이들이 식량을 섭취했는지 확인 하려는 것이다”(유신모
의 앞의 칼럼). 



그리고 핵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북한문제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상황

이다. 더구나 전반적인 경제사회적 침체와 그에 따른 ODA예산의 감

축(임언 외 2009: 217) 등은 일본 대외정책에서 인도적 지원문제의 우

선순위를 낮추고 있다.

1990년대나 21세기에 들어서나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지속적으로

협조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동맹관계나 북한

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에서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1990

년대의 위기 때는 국경부근의 동북 3성이 북한과의 무역이나 물물교

환 형식을 통해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도 중국은 북한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다. 1996년 이래 매년 최소 10만 톤에

서 최대 55만 톤, 즉 매년 평균 20~30만 톤 수준의 식량을 북한에 무상

으로 지원해 왔다.

요즈음 중국의 경제력은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에 접근하고 있다. 또

한 여러 측면에서 북한과의 경제 및 안보협력을 회복해가고 있어, 북

한은 한편 한숨을 돌리면서도 다른 한편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지

나친 대중의존은 자국의 주권과 독자성을 해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데, 중국의 독주와 경우에 따라 간섭을 상쇄해줄 수 있는 미국은 북한

의 각종 제안에 귀를 닫고 소위“전략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 ‘창·

지·투’와‘황금평’으로 상징되는 북·중경협이 전성기를 맞고 있는

데, 그것이 과연 북한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세

월이 지나봐야 판별될 것 같다.

유가의 상승으로 극심한 경제위기를 벗어난 러시아는‘북·러 통상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 이후 중단된 북한

과의 정부간 경제협력위원회를 금년 중에 재개하기로 사실상 북한과

합의했다. 그리고 이 협력위원회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인도적 구호물

자를 지원하는 문제도 논의하였다. 중국의 욱일승천을 보면 러시아의

재등장이 아직까지는 초라하지만, 이것이 북한에게는 미국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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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EU는 1995~2004년 중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하나의 국가연합 차

원에서,16) 그 이후는 각 소속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

공해왔다. 2010년의 경우,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각각 FAO,

UNICEF, UNPF, WFP, WHO 등을 통하여 각종 작물 생산장비와 취약

농가 식량 지원 및 영양개선을 위해, 어린이 질병예방을 위해, 취약계

층 및 여성과 어린이 영양지원을 위해, 그리고 산모 및 어린이 사망률

경감을 위해 지원을 했다.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프랑스, 룩셈부르

크 및 이탈리아도 각각 자국 적십자사나 NGOs, WFP 및 WHO 등을

통하여 북한의 식품, 의료, 음용수 등을 지원했으며, EU국가가 아닌

스위스는 WFP를 통해 낙농제품을 그리고 브라질은 직접 식량안보를

위한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였다. 2011년 들어 프랑스 외무부는 금년 4

월 초 자국의 구호단체 Premier Urgence를 통해 금년 추수 전까지 7개

월간에 걸쳐 21만 달러를 기부하여 쌀과 분유를 포함한 식품을

850~1,000명의 고아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제기구들도 위에서 말한 각국의 출연품과 출연금을 북한에

제공하였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북

긴급 식량지원 요청한 것에 앞서 금년 초부터 UN은 금년 2011년 상반

기 대북지원 예산을 500만 달러로 책정하는 한편, WFP/FAO/UNICEF

합동조사단의 건의를 받고 43만 톤의 긴급한 대북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FAO와 합동으로 북한의 식량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구제역 문제에 대해 조사단을 파견하고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한 백신과 방역 장비 등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WFP도 금년 초부

터 모금하기 시작한 대북지원 사업자금을 4월초 현재 4,300만 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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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0년까지의 지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북한농업동향』12-4에 게재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에서 인용.



량 모금했으며, 이 자금으로 2천 톤 가량의 식량을 배급하였다. 미국

의 민간 지원단체‘조선의 기독교인 벗들’도 28만 달러 상당의 지원식

량을 병원과 요양원에 보냈다고 한다.

Ⅲ. 국제 행위자로서 INGOs의 정의 및 기능
그리고 정통성

1. INGOs의의미와역할

시민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

고 집행을 감독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내실화하는데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다. NGOs는 시민사회에서 가장 많

은 주목들을 받는 행위자다. 그렇다고 해서 NGOs가 시민사회와 동일

한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는 NGOs에 비하여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비정부 부문의 거의 모든 조직과 결사체를 포괄한다(Carothers 1999-

2000: 19-20; Elshtain 2000: 103-104).17) 이처럼 질적으로 다양한 시민

사회의 조직체들이 모두 반드시 공공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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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바스티드(Suzanne Bastid)에 의하면“국제(문맥에 따라 필자가 추가한 단어 및 이
탤릭) NGOs는 민간부문의 주도에 의하여 자유롭게 조직되어 국가의 경계선을 넘
나들거나 초월하지만 이익(profit)을 추구하지는 않는 인간집단 또는 사회집단이
다(Charnovitz 2006: 350에서 재인용). 또한 차노비츠는“(Charnovitz 2006: 351
note 15)‘시민사회’라는 개념이 분석가에 따라서 정부 및 기업과 관련을 갖지 않
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학문적 이름 붙이기 차원을 넘어
서는 것이고, 따라서 종교, 정당, 운동 및 공동체집단(community groups) 등은 시
민사회의 일부지만 NGOs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NGO가 반드시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private individuals)이 많이 참여
하는 비기업(가) 단체는 아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이 조직한 국제상공회
의소는 INGOs에 포함되고, 또 오늘날 많은 공공법인이나 국가기관 등이 NGOs에
가입하고 있다(Charnovitz 2006: 350-352). NGO의 성격과 정의에 대해서는 더 검
토하려면 박기덕(2002: 266-267) 참조.



고,18) 오히려 대부분이 구성집단 각자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시민사회의 순기능적 존재의의는 국가를 경계·견제하고

시민들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인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에 비하여 NGO는 보다 구체

적이고 가시적인 단체를 말한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NGOs

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고

창하고 시민들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기도 한다.

나이와 코해인(Nye and Keohane 1971: 332)이 논의한 바와 같이,19)

“최소한 한 행위자가 정부나 국제기구의 대리인이 아닌 경우, 국가 경

계를 넘나드는 유형 또는 무형의 아이템의 움직임”을 국제관계

(transnational interactions)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런 국제관계에서“제

도화”된 것이 국제기구다(Skjelsbaek 1971: 420). 이런 의미에서

INGOs가 비록 제도화된 국제기구는 아닐지라도, 이들이 국제관계에

서 활동하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이나 정체성은 앞에서 논의한 일반사

회에서의 NGOs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조직으로서 INGOs가 국제사회의 공적영역에서 활동하는 구체적인

행위자라 할지라도 국제관계에서 타 행위자들, 특히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 결국 공적영역의 성격을 국내 NGOs보

다 더 크게 잃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국제관계를 규제하

고 선도하는 제도나 법규가 국내관계에서보다 부족하고 미비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코르텐(Korten 1990: 115-127)이 지적하는 제1

세대부터 제4세대에 이르는 NGOs의 모든 특성이나 전략이 INGO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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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캐로터스(Carothers 1999-2000: 19-20)는 NGOs 특히 창도집단(唱導團體, 또는
advocacy groups)이 현대 시민사회의 핵심으로 오해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이론의 선구자인 그람시도 시민조직체들을 시민사회의 핵심이라고
보면서도 그것들이 지배계급의 사회적 헤게모니의 유지에 일조한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제기하였다(Hoare and Nowell-Smith 1971: 264-265).

19) Skjelsbaek(1971: 420)에서 재인용.



내재되어 있어,20) INGOs의 활동 범위와 종류는 그만큼 다양하다.

참여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가 공식 국가기구나 제도 못지않게 중

요하다고 해도, 시민사회가 국가를 대체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

다. 만약 국가가 응집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민사회의 창도적 민주

시민교육 효과는 국가의 정책 입안 및 집행의 효율성을 보다 더 증진

시킨다(Carothers 1999-2000: 26). 따라서 정치사회에서 시민사회나

구체적인 행위자인 NGOs가 반드시 국가와 서로 배타적인 입장에서

기능하는 것만은 아니고 보완적인 기능도 한다. 말할 것도 없이 국가

가 민주주의나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방식으로 NOGs를

이용할 수도 있다.21) 이것은 한편 NGOs의 위상이 그만큼 제고되었다

는 증좌도 되겠지만 반면에 NGOs가 국가에 포섭되어 자체의 존재감

을 상실하였다는 징표가 될 수도 있다. INGOs와 국제사회시스템—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이나 International Organizations 포

함—과의 관계도 국내정치에서 NGOs와 국가—또는 정부—의 관계와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비정부기구 특히 여러 국가에 걸쳐서 활동하는 INGOs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것들이 무슨 자격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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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세대 NGO는 구호사업 및 복지활동에 주력하는 NGO로서 활동패턴으로는 피
구호집단에게 식량, 보건 및 주거시설 등 긴급히 필요한 물질을 직접 제공하는 전
략을 사용한다. 제2세대는 소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NGO로서 외부
의 원조에 의지하여 전개하던 활동을 종식하고 의료활동, 영농기술도입, 공동체의
회 설립 및 간단한 토목사업(예를 들면 우물 파기나 도로건설)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의 힘을 기르는 활동전략을 채택한다. 제3세대는 체계적인 NGO활동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하여 시민들을 동원하고 또 타 단체와 연합을
형성하여 정부기구들과 협력을 증대해 나간다. 그러나 단순한 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동원하는 촉매자로서 기능을 추구한다. 그리고 제4세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서로 연계를 지어 여러 NGO/PO들을 연합하고 이
를 위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추구한다(Korten 1990: 115-127). 이는 박기
덕(2002: 267)에서 이미 인용한 바 있음.

21) 예를 들면 한 국가가 외부의 인권 관련 압력에 대하여 국내 NGOs의 활동이나 존
재 자체를 내세워 이를 회피하는 것도 그들 중의 하나다(Mills 2005).



수 있는 자원과 정당성을 가지고, 또 어떤 양상으로 실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또는 IO)가 국가간의 협약에 의해 창설되

는 것이라면, NGO는 개인들간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데, 이런 구분은 IO가 NGO에게 공식 제도적 역할을 부

여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Charnovitz 2006: 352). 

이미 17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INGOs가 일찍부터 국제관계

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20세기 초부터 조금 더 활발해

지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사

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3년도에 SustainAbility사가 출판한 책

에 의하면 당시 전 지구의 비이익집단 부문에서 운용되는 자금이 연간

1조 달러에 달했다.22) 또한 에드워드(Edwards 2000: 9)에 의하면,

2000년 전후에 전 세계적으로 약 2만개의 INGOs 네트워크가 국제사

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 90%는 그 때까지 약 30년간에 걸쳐 설

립된 것이다.23) 이는 대체로 전 세계적인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24) 이런 상황은 종교사회적으로 서구와는 다른

전통과 문화를 가진 아랍권에서도 비슷하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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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llingwood(2006: 440)에서 재인용.
23) Collingwood(2006: 441)에서 재인용.
24) 1980년에서 2000년까지 20년 동안 전 세계 130개국의 경우를 통계분석한 이태동

(Lee 2007)의에 의하면, 세계가 보다 민주화되고 경제적 발전을 성취해감에 따라
NGOs와 INGOs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민주주의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타국의 (I)NGOs를 포함한 여러 국제단체들과의 교류협력 촉진하기 때
문이며, 그리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I)NGOs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재정
적·물질적 자원을 제공하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
다가 이전 정치경제적 발전은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을 가져오고 그것이 또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25) 중동의 NGOs도 단순히 이슬람적 종교주의에메 입각하여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순수 인도주의와 복지 및 환경 그리고 심지어 인권과 민권 문제를 주제로 발
달하고 국제교류와 조직화까지 진전되고 있으며, INGOs는 각국의 지역 NGOs와
협력하여 활동하고 경우에 따라 후자에 대한 보호자 역할도 한다(Gubser 2002).



지난 25년간에 걸쳐 INGOs는 전통적인 구호, 운동 및 계몽 활동을

넘어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의 행위자들과 관련된 그리고 정부의 계

약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이나 규범(codes)을 만들고 또 그에 복종하는

가를 감시하는 것 등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옮겨왔다

(Collingwood 2006: 440; Florini 2000). 또한 차노비츠(Charnovitz

2006: 1) 같은 사람은 NGOs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국제법이 인류진보

(human progress)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

다. 따라서 이런 기능 때문에 국제질서 속에서 INGOs가 과연 그런 역

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 즉 INGOs의 정통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였다(Cutler, et al. 1999; Ball and Biersteker 2002).

2. INGOs의정통성

INGOs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은 그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절차,

표방하는 가치 및 달성하는 효과(effectiveness)의 측면에서 국가나 국

가집단들의 조직과 비교하여 부족하다는 식으로 제기된다. 그리고 이

는 자유민주적인 규범에 둘러싸인 공권력이 정당하고 비국가권력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식의 비교 차원에서 다뤄진다. 그러나 국가-비국

가의 이분법이 정통성 위기의 문제에 대한 오해를 초래한다. 콜링우드

(Collingwood 2006: 441)에 의하면, “INGOs의 정통성 결여문제는 비

정부 부문의‘비국가적’성격의 결과라기보다는 오늘날 국제사회에

서 공사간 또는 국가-비국가간의 모든 권력형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한을 가하느냐에 관련된 제도적 딜레마 중의 한 측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주권이라는 차원의‘정통성’이 의미하

는 것을 측정하거나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주된 이유는 세계적

인 헌법이나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위 등의 기준 척도가 없기

때문이다(Collingwood 445). 강대국들은 도덕이나 문명세계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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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 국제법의 해석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

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어떤 주체가 권력을 행

사하느냐와 어떤 규칙을 적용하느냐가 주요 과제다(Clark 2003). 

INGOs는 전통적으로 몇 가지 사실 에 근거하여 정통성을 내세웠다

(Collingwood 2006: 447-448). 예를 들면, 그들이 보편적인 인류의 존

엄성이나 세계적 정의 등의 개념에 근거를 둔 국제행위를 수행한다거

나, 국제법적 규범 차원에서 활동하고, 자신들의 재정적·정치적 독

립성과 다수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무시 받고 소외된 집단

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점, 자신들의 지식, 기록, 경험

등에서 오는 전문성을 내세우고, 힘 있는 조직(정부, 국제기구, 기금,

회사 등)과의 파트너라는 것을 통하여 호가호위 식의 정통성을 내세

우기도 한다. 이것들이 대체로 INGOs가 정통성을 가졌다고 간주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이념형으로서 국가들의 연합체

인 UN, 사무국을 비롯한 실무진으로서의 UN에 이어, 이와 밀접한 관

련을 맺으면서도 이에 속하지 않는 NGOs, 개별 학자 컨설턴트, 전문

가 또는 그들 집단 등의 행위자들을“외부의 내부자”(outside-insider)

라면서‘제3의 UN’이라고 칭하기도 하여(Weiss, et al. 2009), 정통성

을 인정한다. 

이런 긍정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INGOs가 민주적 대표성이나 공

공 책임성(accountability) 등 민주정부의 절차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

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Collingwood 2006: 448-450),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공유될 수 있는 보

편적인 가치이고 이익인가라는 의문에는 명쾌하게 긍정적인 답이 나

오지 않는다. 또한 INGOs 행위의 방법이나 이유가 아니라 결과와 효

율성이 과연 바람직한가의 측면에서도 비판적 의문이 제시된다. 그렇

다고 해서 이런 비판이나 의문이 반드시 INGOs의 정통성을 훼손하거

나 행위를 위축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비판을 받음으로써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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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표들은 INGOs의 정통성문제를 심각하게 수용하여 정책결정

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

고 있다. 또한 기부자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기 때문에 신용도와 책임성

을 증명해야 하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이에 부응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이나 인권문제처럼 이미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정당화된 가치나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절차적 정통성

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동이 정당화된다. 또 INGOs는 다른

많은 회원을 거느린 거대한 단체들과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또는 절차

적 정통성을 가진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활동함으로써 정통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INGOs가 수행하는 시장에서의 사적 이익의 극대화

나 시장의 지배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 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대한 비판자의 역할, 부패한 기업이나 공직자에 대한 고발

자의 역할 등“국가의 정통성 결여에서 비롯되는 정통성”을 대안적으

로 가진다고도 여겨진다.

INGOs를 말할 때 그 종류나 성격이 매우 다양한데, “‘비정부적’이

라는 개념은 똑같이 이념화된 사적(市場지상주의적)인 부문과 대비

(對比)하고 정부 부문과도 대비하여 이념화된 범주에서 사용되고 있

다”(Collingwood 2006: 441). 이들에게는 국내 NGOs와는 달리‘국경

을 넘나든다는’(border-crossing)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INGOs의 정통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보다는 INGOs의 역할이나 그것

이 처한 환경 등을 논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26) 따라서 INGOs

가 정통성을 결여했다는 문제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더 획득하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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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예를 들면 ① INGOs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나 대형화 되어가는 것은 그들의 활동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Schulpen and Hoebink 2001). 그리고 그런 경향은 관련
지식을 증대시키는가(Porter 2003; Tvedt 2002). 또 그들이 스스로의 노력(작업)을
조직화(coordinate)하는가(Brett 1993). ② INGOs간에 경쟁이 심해지고 또 재정적
으로 정부기관에 의존이 심화되는 것은 그들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③
INGOs의 작동과정은 정부기관의 그것을 닮아가기 시작하는가(Fowler 1995;
Feldman 2003). 또는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가(Gauri and Galef 2005). ④ INGOs



할 것인가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 INGOs가 국제사회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대북인도적지원에대한 INGOs의참여모델

1. INGOs의국제인도적지원사업에존재하는문제점

INGOs가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활동을 한 경우도

많다. 환경문제 개선(Shandra et al. 2004; Rohrschneider and Dalton

2002; Jasanoff 1997),27) 영아사망률 저감, 경제개발 그리고 위생적인

식수 공급 및 여러 인적 개발 측면에 기여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INGOs가 모든 국제 이슈에 나서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INGOs의 국제적인 행위자로서 공식적인 지위가 정착되

지 않았고, INGOs의 국제문제—구호활동의 경우에도—에 대한 선택

적인 태도, 수혜자—국가, 지역 또는 NGOs—의 조건이 적절하지 않는

등의 요인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첫째, INGOs가‘공식적인 국제 인격체’(formal international

personality)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냐에 관한 문제는 1세기 이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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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들의 활동 대상으로 하는 국가나 지역을 어떻게 결정하는가(Koch 2009).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점들 대부분이 INGOs 수의 증대와 규모의 대
형화로“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진다(Koch 2009).
이 주에서 언급된 문헌은 (Koch 2009)에서 재인용.

27) 그러나 환경문제에 관한 OECD국가의 환경단체와 개발도상국 환경단체간의 국제
네트워크가 실제 개도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보다는 OECD국가 환경단체의
국내정치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로서 실제 개도국의 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지만 개도국의 우선적 목표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보다
는 생태학적 목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두 권역에 있는 환경단체들의 국
제네트워크가 조화롭게 협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Rohrschneider and Dalton
2002). 



의되어왔다. 1910년 이래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에 의하여 INGOs에

게 국제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또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다(Charnovitz 2006: 355-3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는 아직껏 해결되지 않았고, 또 그 문제가 시급히 해결을 봐야 될 것으

로 인식되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INGOs가 공

식 국제법인 자격이 없이도 활동하는 방법을 스스로 습득하여 경우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하였다.28) 이렇게 적십자사의 경우처럼 INGOs가

국제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지는 정체성 상의 어려

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창의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

북 인도적 지원문제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다. 법적

으로 확실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이외에 다른 제삼의 모델을 창출하

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INGOs와 국가에게 공히 존재한다. 그것들은

INGOs가 자율성을 상실하는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여 국제적인 공인

이나 어느 특정 국가의 공인 받기를 그렇게 갈구하는 것도 아니며, 국

가들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I)NGOs가 정부의 통제력에서 벗어

날까봐 우려한다는 것이다.

둘째, INGOs가 국제구호활동에 참가하는데 수혜 대상 국가나 지역

을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기능하는 것만도 아니고 투

명하게 운영되는 것도 아니다. 카치(Koch 2009)에 의하면,29) INGOs가

활동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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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NGOs가 중요한 역할 수행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이 IOs에게만 부여하던 권리를
NGOs에게도 부여하게 되었는데, ICRC(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와 및 IFRCRCS(Internation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가 여러 국가들과 특정 권리와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본부협정들(headquarters
agreements)을 체결한 것이 전형적인 예다(Charnovitz 2006: 356).

29) 카치(Koch 2009)는, INGOs가 ① 수혜국가의 빈곤수준, ② 수혜국가의 거버넌스
상황, ③ 후원국(기관)의 선호, ④ 타 INGOs의 선호에 따른 집중화 및 ⑤ 특수 사명
에 따라 지원 대상 국가를 결정한다는 다섯 가지 가설을 세우고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카치의 가설이 모두 긍정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에 의하면 일반
적으로 INGOs도 공공지원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는 활동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활동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

택하는 경향이 있다. 후원하는 국가나 단체가 꼭 필요한 곳을 선택해

서 가라고 해도 이미 다른 INGOs가 활동하고 있는 곳을 선택하고, 또

한 중립적인 대리인으로서 활동 대상 국가를 선정하지 않고 단순화된

국가 이미지에 따라 선정한다. 그래서 결국 INGOs의 선호에 따라 지

원 대상 지역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후원기관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후

원금이 단기간 내에 상당한 효과가 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설사 INGOs

가 형편이 어려운 국가에 더 많이 투자할 용의를 가진다 할지라도 빨

리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압력에

따라서도 INGOs는 결국 사정이 덜 어려운 국가나 지역을 지원 대상으

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INGOs는 정말 지원이 필요

한 국가나 지역과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활동하지 않

고, 오히려 거버넌스가 그렇게 빈약하지는 않아 활동하기가 덜 불편한

국가를 선택하여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30)

셋째, INGOs가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 국가나 지

역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식량지원이나 구호 사업을 위해

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INGOs를 추방하는 북한에서는 원

활한 활동이 어렵다. 자아비크(Jarvik 2007)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NGOs가 시민사회를 장악하고 전통적인 국가통치기구들을 대체하려

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이 현실화되면 아

무래도 국가가 약화되고, 이것이 시민사회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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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INGOs가 보다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목적지 선정 및 분배 절차를 확립하고, INGOs간에 지원활동을 보다 잘 조정하고,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적으로 덜 의존적이어야 하며, ② 후원 국가
나 기관은INGOs로 하여금 좀 더 가난한 국가와 거버넌스가 빈약한 국가를 집중적
으로 선택하여 INGOs간에 보다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하는 인센티브구조
를 마련하고, ③ 각 대상국가 중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 국가의 NGOs와 정부는
INGOs가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Koch 2009).



경우도 있다. 국가의 무력행사에 의해 눌려왔던 테러집단이나 범죄집

단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제관계에서도 국가에 적대적 견해를 가

지는 민간집단이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주권국가로부터“권력을 이

동”시킴으로써 자발적 참여체제를 다국적기업들과 NGOs의 동맹체

제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주권국가가 가진 정통성을

결여한 INGOs는 이런 과정에서 금전적 자원이나 강력한‘제재’또는

인도주의적 문제 등에 대한‘개입’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권국가들

이나 국제기구들이 전통적으로 수행하던 기능을 대체하려 하기도 한

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I)NGOs의 입국이나 활동을 마뜩치 않게 생

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INGOs도 수원 국가나 지역의 협조를 받

으려면, 상응하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구호단체

의 입국과 대상 지역 및 시민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지원이 필요

한 지역도 지원을 받기 위해 서로 심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어느 지역

이 더 시급하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양보와 호혜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현지 NGOs 차원에서도 지원하러오는 INGOs의 협조

자가 되고자 서로 경쟁하여 지원시업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지역은

오히려 지원기피지역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역내 NGOs 간에

합리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2. INGOs의인도적지원사업대상으로서의북한

과연 INGOs가 북한이나 아니면 북한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

기를 원할 만큼 북한이 그들에게 매력적인 활동대상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 단순히 식량문제 등 인도

적인 문제만 발생한다하더라도 북한의 국가 성격상 INGOs가 원활하

게 활동할 수 없을 것이 거의 분명하지만, 북한의 식량문제나 기타 인

권문제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북한의 핵정책과 관련이 있다. 소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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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하고 동구사회주의권이 민주화되면서 북한체제는 미증유의 위기

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체제 보위를 위한 일종의‘결정적 전략’으

로 핵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를 탈퇴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결국 핵문제로 세계와 맞서게

되었다. 중국이 북한의 핵전략을 반겼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나름의

전략적 고려에 따라 북핵을 방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에 그다지 적

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북한은 인종차별정책을 시행하

던 시절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달리 중국의 강력한 비호 속에서 국

제적 압력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강온전략을 선택적으로 구사하여 대

응하고 있다. 

북한에 발생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이미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

여하고자 하는 INGOs는 크게‘이념적 선도단체’(advocacy NGOs)와

‘자선단체’(philanthropic NOGs)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념적 선도단

체의 경우를 보자. 북한은 자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자국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한다. 그런 압력에 대하여 자

구책, 주권 그리고 불간섭주의 등의 이론과 그들의 주체사상에 입각하

여 자신의 입장을 방어한다. 그들에게는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

고, “당의 지도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시민이며”

따라서“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개인적인 변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마땅한 범죄자”라고 보아(Lee 1985: 139,

149), 록크(Locke)류의 개인주의적 인권개념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정의되고 선택

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 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국제 협약이나 기구에 가입하기도 한다. ICCPR(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ESCR(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DAW(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n All Forms of Discrimination) 및 CRC(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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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Rights of the Child) 등에 가입한 것이 예다. 또한 북한은 UN 관

련 조약에 따라 창설된 국제기구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기도하고, 경

우에 따라서는 UN 산하 기구의 활동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때

때로 UN관리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이나 국제적십자사 같은 국제원조기구의 관계자들이 방문하

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정치·사회적 인권문제에는 특

히 민감하여 아직까지도‘북한인권에 관한 UN 특별 보고관’의 입국

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국제사회에서 대체적으로 인정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멤버들이 똑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과의 이해관

계나 각국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대

북인권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북한은 이로부터 발생한 국제사회의 균

열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국제사회를 조정하려 하지만, 그

런 목표가 항상 성공적으로 달성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요구가 자신들의 필요나 정책에 합당한가의 여부

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외부의 간섭이나 지원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외국이나 국제기관은 물론 INGOs의 활동에

도 제한을 두고 경계하며 경우에 따라 자국 내에서 활동하던 INGOs를

추방하기도 하였다. 

대북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INGOs들 중에서는‘국경없는 의사회’

(MSF: M decins Sans Fronti res), OXFAM, ACF(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등이 가장 눈에 띠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자선단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INGOs조차도 북한에서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난제는 자선단체들의 지원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었고 또 그들에게 지원되

는 물품의 분배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도 할 수 없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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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설정한 범위 내의 시민접근이

나 현장조사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북한은 그것이 자기들의 주

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식량문제가

아주 심각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선INGOs와 북한당국

이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는 결국

GAN(Global Action Network)을 제외한 모든 INGOs가 북한에서 추방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31) 그밖에 Humanitarian Group, Save the

Children, Handicap International, PMU-Interlife 등을 포함한 여러 인

도적 지원을 위한 INGOs도 그 단체의 모국이 UN총회에 북한인권결

의안을 제안한 이유로 인하여 북한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북한은 외부에서 지원된 식량을 분배하는 것도 자기 체제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꺼려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선INGOs마저 북한에서 추방되거나 철수하는

마당에 이념선도 INGOs가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활동은 커녕 북한에 입국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거부되기가 일쑤

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추방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HRW(Human Rights Watch) 및 CSW(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등의 INGOs는 밖에서 단순히 북한을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NGOs나 Human Rights Watch/Asia, NED,

Heritage, CWA(Concerned Women for Amierica), CSI(Christian

Solidarity Internations) 및 NKFC(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등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미국 활동단체들은 북한 입국이나 국민들과의

접촉여부와 상관없이 인권문제에 관하여 북한에 적극적인 압력을 지

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한편 재미한국인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NGOs

와 한국의 NGOs은 한국의 정치지형과 관련되어 친포용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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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s와 반포용정책 지지 NGOs의 두 가지로 분열되어 한국의 파트

너들과 협조하여 활동한다.32) 과거 포용정책을 추구하던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적 요소는 반포용정책 NGOs와 야당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견제되었고, 정부는 서로 상반된 성향의 NGOs 그룹들 사

이에서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

도 경험하였다.

우편향화로 모든 남북관계가 거의 다 단절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몇

가지 해빙의 증좌들이 나타나기는 하나, 남북 당국자들간의 불신과 적

대감은 적어도 당분간 남북관계의 경색을 면치 못하게 하고 있다. 최

근에 들어서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소량의 대북 식량지원을 승인하

고 남북접촉이 있었으나, 뚜렷한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

언론에 북한이 대북 지원에 대한 한국의 모니터링 요구를 수용하였다

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KTV 2011. 8. 19; 노컷뉴스 2011. 8. 18; 연합

뉴스 2011. 8. 18), 지난 7월 26일부터 4일간에 걸쳐 민화협이 제공한

밀가루 분배현장에 대한 동영상 촬영한 것과 분배에 관련한 구체적 수

치를 작성하는데도 북한이 비교적“협조적으로 나왔다”는데, 사실 현

장 모니터링 수위를 놓고 남북 실무자들간에“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연합뉴스 2011. 8. 18).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

고 신뢰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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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북인도주의적지원모델

“인도주의는 정치나 이념·인종·종교 등을 떠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은“인도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정치

적 중립성·형평성·독립성을 기반으로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지원”이다(이금순 1998: 요약 1쪽). 국제기구나 INGOs가 제3세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으나, 아직도 국제 인도

적 지원체제에는 문제점이 많다.

‘제삼의 물결’이래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대세가 되었고, 금년에

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에까지 민주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전통적인 민

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사회에는 국가간의 이슈를 통할하는 민

주적 정치공간이 결여되어 있고, 이런‘국제적 정치권력’

(international political authority)이 없으면 세계(또는 일정 지역)를 통

할하는 민주주의체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런 바탕에서 학자들은 책

임성, 투명성 및 정의에의 접근권이라는 민주주의 이론의 요소를 가지

고 국제기구의 정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왔다(Alkoby 2008:

381). 왜냐하면 진정한 참여란 투표를 통한 참여인데, 전 세계를 포괄

하는 동일 이슈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로서의 전 세계적 투표가 가능

하지도 않고, 그런 참여에 대한 대안도 결국 국제규칙 제정과정에서

부분적인 영향만을 미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

를 보충 또는 대체하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국제체제

가 모색되었다. 그 중 몇 가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국제코포라티즘 모델’은 INGOs, 기업 및 (정부들의 조직인)

국제기구의 세 관련자들간에 파트너십을 살리는 다원주의적 모델이

다. 이는 관계자들이 국내정치경제에서 말하는 코포라티즘적 체제를

국제지원기구로서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논술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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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웨이(Ottaway 2001: 285-287)도 사실은 이 방식의 장점보다는 단점

이 많다는 쪽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국제코포라티즘 모델만으로는 문

제해결 기제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런 다원

주의적 요소가 다양한 견해를 제공하여 문제의 이슈를 보다 잘 반영하

고, 이슈의 관할권이 국제기구에 속하는지 아니면 국가정부에 속하는

지가 애매한 경우에 유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

원주의의 이점이 별로 발현되지 않으며, INGOs네트워크와 국제기구

간의 세력균형이 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비대칭이고, INGOs네트

워크도 내부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만 대표되어 실질적으로 민의

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진정한 권한을 갖는 협조체제

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비민주적인 체제가 된다는 것이다.33) 따라서 이

런 문제를 회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조처가

필요해진다. 뿐만 아니라‘거래비용’의 측면에서도 INGOs의 종류나

활동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와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구호활동, 서비스 제공 및 논의되는 정보의 제공 등에

서는 INGOs의 활동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국제 자원의 재분배 문제

나 로비스트들의 행위 등이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본다(Vibert 2001:

398). 따라서 비버트는 INGOs로 하여금 국제거래비용을 줄이도록 노

력하게 하는 인센티브메커니즘(incentive mechani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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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NGOs의 힘(의 증대)의 원천은 공공조직을 통하지 않고도 동조자를 동원하는 능력
과 조직의 유연성에 있는데, 코포라트즘이 새 국제체제를 권위주의화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은 INGOs에게 매우 비관전인 전망이다. 또한 INGOs가 현지 이해
당사자도 아니면서 참여하는 것의 정당성 문제가 있고, Network 내의 강자(power
groups)만이 대표성을 가질 가능성이 커서 권력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약
점도 있다(Ottaway 2001: 286-287).

34) 비버트(Vibert 2001: 398)가 제시하는 (반)인센티브메커니즘—(dis)incentive
mechanisms—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NGOs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제공하고, 둘째 NGOs는 국제회의를 할 때 그 필요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보다 깊
이 있는 검토를 하여 제한을 두고, 셋째가 NGOs가 대표하는 대상과 주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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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제관계에서의 심의민주주의론은 사회집단간에 쉽게 결론

에 이르기 어려운 문제나 善에 대한 개념이 불일치하고 지속되는 심한

다원주의사회가 심의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좋은 대상이고 환

경이라고 본다(Alkoby 2008). 그리고 심의민주주의에서 집단적인 결

정(collective decisions)은 공동체 성원에게 이미 존재하는 선호들을

모아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통해서만이 내려진다고 본다.35)

심의민주주의란 논의의 결과를 특정한 제도나 규칙 또는 정책으로 결

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것까

지도 참여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느냐의 여부는 처음 제도나

정책 제정과정에서 전개하는 토론의 질에 달려있다(Alkoby 2008

:405-407). 따라서 코포라트즘에서 말하는 부문의 최고 대표조직이 참

여하는 것만으로는 본원적인 심의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진다. INGOs

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참여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수원국과 발전수준이 비슷하면서도 원조를 개발할 수 있는 제

3자의 개입을 통해‘양자간 지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南南협력’요

소를 도입하는 방식이다(Hirata 1998: 312). 일본이 요즈음 채택한 방

식으로, 과거 공적개발원조(ODA)를 양자간 베이스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중심으로 제공하던‘경성원조’(hard aid)를 취약계층을 직접 돕

는‘연성원조’(soft aid)로 전환하면서, 지원대상국을 캄보디아와 베트

조직과 재정 등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조직운영’(corporate
governance)에 필요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35) 알코비(Alkoby 2008: 405-406)에 의하면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적
으로 조직된 심의의 장(arena)이 네트워크(network)인데, 그것은 공공영역(public
sphere) 내에 위치한다(‘weak publics').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자 시도한다. 각자 자신들의 견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반면 타인들의 의견에 대해 관찰하고 비판하는 논의(discourse)에의 참여를 통해
서 그러한다.”둘째, “심의의 장은 정치체제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된 제도를 포함
한다. 이 경우 정치체제란 정치적 의사가 형성되는, 바꿔 말해서, 법률이 제정되는
장을 말한다”('strong publics'). 그런데 두 공공영역(weak and strong) 간의 상호작
용이 진정한 심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남으로 특화하고 원조제공 개발도상국인 태국에게 적절한 기술과 자

원을 전수 및 제공하여 수원국의 빈민들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때

일본의 NGOs 요원들은 현지 원조활동에 부족한 공무원을 대체하고,

또 실제 필요한 빈민과 직접 접촉하는데 협력하여 일본의 ODA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며, 원조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정

책결정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코포라티즘의 강점인 주요 참여자의 역할

을 극대화하는 한편, 부족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거래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채택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체제를 모색한다.

심의민주주의적 요소는 참여문제와 민주성의 결여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남남협력체제’는 접근권의 결여와 거래비용 측면의 효

율성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EDO와 유사한 국제컨소시엄류의 기구를 결성하여, 한국과 북

한의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 제삼세계 민주국가인 태국이나 필리핀

의 NGOs를 이사로 하고 기타 지원금품을 제공하는 국가, 국제지원기

구 및 (I)NGOs를 회원으로 참여시킨다.36) 2) 이사들은 컨소시엄의 중

앙업무—지원금품 모집, 지원 양, 지원대상자 결정 등—를 결정하고

지휘하되, 회원들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심의를 거친 안건을 바탕으

로,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지휘한다. 3) ‘6자회담 참가국’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이들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인도적 지원이 정

치적 상황의 변수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국가 차

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면 EU국가의 정부(들)가 필요한 역할을 맡게

한다.37) 북한이 매년 부족한 식량은 130만 톤 정도이고, 한국, 중국,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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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의 기획과 모니터링의 지휘는 국적, 한적 및 북적이 협의해서 맡고, 그 요원들
은 도별(또는 필요한 군별) 지휘를 맡는다. 분배는 북한 적십자사요원들과 그들이
선정한 지방관리들이 맡고, 모니터링의 현장 지휘와 실무는 태국이나 필리핀의
NGOs 회원들이 맡는다. 단, 동남아 출신 모니터링 실무요원이 충분하지 않을 시
에는 북구를 비롯한 EU국가의 자원자를 모집하여 충당한다.



국 및 일본만 해도 해마다 그 정도의 식량은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농업생산 기술이나 기반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나, 단기적으로는 직접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한국이나 기타 국가 및 국제사회 그리고 INGOs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지원자들에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남북의 특수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결된다. 한국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게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마저도 쉽게 할—북

한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남북 양측 모두 나름의 대

내·외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인

도적 지원에도 항상 상응하는 기대가 있다. 물질적인 대가보다는 이산

가족 상봉 기회라든가 남북화해 분위기로 인한 원만한 경제발전 등이

다. 북한도 한국의 국내외적 정치관계를 고려할 때, 인도적 지원이건

차관이건 아쉬운 소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덕·윤

리적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그런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한국

이 북한 동포들의 아사도 방관하는“몰인정한 국가”으로 비춰질 수 있

게 하고,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자국 국민의 아사도 불사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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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아직 완전히 통합된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못한 EU는 ① 국제무대에서 EU의 대표
(적 의견)를 산출하는 민주적 절차가 결여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해답이 NGOs에
있다고 보고 있다. ② 또한 미국보다는 주권국가와 국제체제의 세계가 별개로 작
동한다는 인식이 더 크며, 이 간극을 매꾸도록 NGOs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
다고 생각하다. ③ 유럽은‘자유시장’주의가 미국보다 약하고 세계화가 EU의 복
지자본주의를 위협한다고 보아, 시장주의적 효율성에 대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
다. ④ 유럽은 대체로 국제조약이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NGOs의
조직이나 역할에 제약을 가하려는 유혹이 미국보다 적다는 비버트(Vibert 2001:
400-401)의 주장 참조.



포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무자비한 국가”로 나타날 수 있게

한다.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볼 때, 국민이 죽어 가는데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

일을 개발하는 북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러나 북한 지

도층의 입장에서는 구조적 경제문제, 특히 농업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

결할 수는 없는 입장에서, 전략적 상황을 잘 활용하면 쉽게 극도의 경

제적 어려움은 잠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측면만을 생각하면 무엇도 원조할 수 없고, 인도주

의만 생각하면 어느 것도 아낄 것이 없는 형편이다. 이런 극한의 모순

은 인도주의 문제와 전략문제를 분리할 때만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리

고 이 분리는 한국과 북한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

하다.

2010년 5·24조치 이후 한국은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과거 10년간의 포용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무력도발로 되돌아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식량 등 인도적 지원품이 필요한 국

민들에게 가는지를 모니터해야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의 협력이나 지원을 받을 용의는 있으나 자기들 방식으로 받겠다는 것

이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세력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입시켜

자국의 체제를 흔들고, 또 자국에서 외부세력이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비정부기구의 역할을 중시하고, 이

를 중심으로 대북한 인도적 지원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코

포라티즘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그의 강점인 주요 참여자의 역할을 극

대화하면서, 이의 약점인 참여와 민주성 부족을 심의민주주의적 요소

의 도입과 INGOs 참여로 보완하고, 코포라티즘체제와 심의민주주의

체제의 결점인 비효율은 INGOs 및 제3국의 NGOs 참여와 그들에 대

한 인센티브메커니즘으로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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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되지 않고 대남

적대 정책에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은 定義가

의미하는 것처럼 정치나 이념·인종·종교 등을 떠나 위험에 처해 있

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형평성·독립성을 기반으로 조건 없이 무상지원으로 제공해

야 하는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 국민들은 우리의 동

포들이다. 북한에게도 이런 의미로 전달되는 지원품을 제공자의 의도

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협조해야 할 윤리적 정

치적 책임이 있다. 남북 양측의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 그리고 주변 국

가, 국제기구 및 NGOs도 이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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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북한은 거대한 실체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주 신경 쓰이는 정치공

동체다. 현실적으로 경쟁하면서 공존해야 되고 장차 통일해야 할 대상

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북한은 대내적으로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

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체제의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주민들의 기본 생활조차 충

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국력에 어울리지 않는 군사력으로

우리의 안보와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위협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일반

관찰자들은 국가의 규모에 걸맞지 않는 전쟁능력을 기르는 자원으로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비난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것이 주는 전략적 의미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복잡한

생각을 한다.

인도주의에 경도된 국제사회 부문에서는 동포가 아사하는데 모르

는 체 하는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가 나오지만, 또 국제정치의 냉엄한

힘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이나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이 인도적

지원까지도 악용하기 때문에 북한이 강경노선을 변경하지 않거나 지

원품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분배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현 정부는 후자의 입장에 가깝고, 야

당이나 진보주의 진영은 전자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다. 북한 지도층의

의도가 국민들의 아사를 불사하고도 자국의 주권에 전혀 간섭이나 침

입을 받지 않고 현 체제를 고수하면서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

면 인도주의자들의 입장도 곤혹스럽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인도적 지

원품의 제공자 의도에 따른 분배를 수용하겠다면, 그 방법을 모색해봐

야 할 것이다. 제공자의 의도가 북한의 준비태세와 부합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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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도록 설득하고 스스로도 조정해봐야 할 것이다.

본고는 북한이 국제비정부기구(INGOs)의 감독 하에 인도적 지원품

을 필요한 국민들의 필요 정도에 따라 분배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

는 모니터링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체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INGOs가 표방하는 활동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그런 활동이 상당히 정

당하다는 것을 이론적인 문헌에 근거에서 밝혔다. 그러고 나서 국제

인도적 지원사업에 존재하는 문제점으로 INGOs가 공식적인 국제 행

위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지 못한 점, INGOs가 국제 인도적 지원사업

에서 합리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수혜 대상 국가

나 지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 문제점 외에 북한

이 전반적으로 INGOs가 선호하기 어려운 활동대상이라는 점을 보였

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1) ‘국제코포라트즘 모델’에 따른

INGOs, 기업 및 국제기구의 세 관련자들 간에 파트너십을 살릴 수 있

는 다원주의모델, 2) 민주성과 참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심의민주

주의이론 그리고 3) 제3자의 참여를 통해 양자간 지원의 어려움을 해

소하는 남남협력모델을 종합적으로 절충하여, 특히 한국의 지원을 위

한‘대북한 인도적 지원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모델은 1) KEDO와 유

사한 국제컨소시엄류의 기구를 결성하여, 한국과 북한의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 제삼세계 민주국가인 태국이나 필리핀의 NGOs를 이

사로 하고, 타국들도 이 체제에 참여하고자 하면 기타 지원금품을 제

공하는 국가, 국제지원기구 및 (I)NGOs를 회원으로 참여시킨다. 2) 이

사들은 컨소시엄의 중앙업무—지원금품 모집, 지원 양, 지원대상자

결정 등—를 결정하고 지휘하되, 회원들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심의를

거친 안건을 바탕으로,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지휘한다. 3) ‘6자회

담 참가국’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이들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

록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의 변수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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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정부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면 EU국가의 정부(들)가

필요한 역할을 맡게 한다. 이상의 모델을 제도화하면 북한과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48 대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INGO의 참여모델



저자약력

박기덕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라이스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소장을 역임

한국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의장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

한국민주화기념사업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자문위원

저서및논문

『한국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민주화·공고화·안정화』(2006)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운동』(1997, 공저)

한국정치, 민주주의, 정치경제, 남북관계 및 동남아정치에 관한

다수의 편저서와 논문

2011년 8월 31일 초판 인쇄 값5,000원

2011년 9월 5일 초판 발행

저 자 I 박기덕

발행인 I 송대성

발행처 I 세종연구소

주소 I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851번길20 (䥙461-370) 

전화 I (031) 750-7614

팩스 I (031) 754-0100

홈페이지 I www.sejong.org

등 록 I 2001년 1월 19일 제 1-26호

ISBN 978-89-7429-252-2   94340 

※본자료는필자의개인적인의견이며세종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대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INGO의 참여모델
식량 분배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표지02-박 기 덕
	02-박 기 덕

